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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ᆞ관광 관련 법령 2건 유권해석 소개

2022.4.11.(월) 10:00, 이강섭 처장(법제처)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

하고 집행하기 위해 정부유권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2건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자료 1쪽,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생산하면서 포장만 달리하여 사

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고 해석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일부

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식품제조시설과 다른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취

지는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을 사료로 포장만 달리해서 판매하는 경우 재료나 공

정이 추가되지 않아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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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료관리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 사료제조시설은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

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별도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

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해석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확대되고 있

는 반려동물의 사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보도자료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

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여행업의 등록 요건인 자본금의 의미를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으로 보

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인 

납입자본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상법

에 따라 자본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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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면 일시적으로 실질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여행업을 안

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도 그 등록이 어렵게 되어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해

석했습니다. 이 해석 역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행업

계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

령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적극적인 법령 유권해석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